
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정도

<P>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

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,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

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

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ㆍ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

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.</P> <P>(대법원 2000.11.28. 선고 98두

18473 판결)</P> <P>

※ 같은 뜻의 사례 : 대법원 1998.01.23 선고 97누17711 판결 ; 1998.05.26 선고 98두 1505 판결 

; 1999.01.29 선고 98두 4641 판결 ; 2000.07.28 선고 98두6081 판결 ; 2002.06.28 선고 2002두

2727 판결</P>


